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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군부  험물안 리 실무자를 상으로 군부  험물 운  실태와 

군부  험물 안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험물 련 취 소의 안 리 실태, 안

리 계획, 안 리 교육내용, 안 리자 교육등에 한 의식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

코자 하 다.  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행 군부  험물의 실태를 조사하고, 향후 

특수집단인 군부 험물의 안 리를 함에 있어 군의 특수성에 합한 체계 인 안

리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안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군 계자들의 심도 고취  

험물 작업장의 효과 인 안 리를 통해 군부 에서의 험물 안 사고요인을 사 에 차

단함으로서 험물 안 리자  계인으로 하여  안 사고의 험요소에 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present operation state and cases of safety accidents of 

inflammables and explosives in army camps by focusing on staffs in charge for safety 

supervision of inflammables and explosives in army camps. Moreover,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surveyed the actual safety supervision conditions in a workplace 

related to the hazardous materials, the safety plan for inflammables and explosives, the 

quality of education for safety supervision, the consciousness of safety supervisors for 

the safety supervision of inflammables and explosives, and so on. On basis of this 

research, the actual conditions of inflammables and explosives in army camps were 

investigated. By not only establishing the systematic safety plan but also  developing 

the safety supervision education programs to manage inflammables and explosives in 

army camps safely, this study tries to arouse military officers' interest and ensure a 

safe workplace. Furthermore, this study presents public relations and revitalization of 

the education to make safety supervisors for inflammables and explosives and  the 

interested parties recognize the hazards of safety accidents, by cutting them off from 

safety accidents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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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도의 산업발달로 인한 험물의 사용이 증 됨에 따라 험물류에 따른 안 사고도 

갈수록 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험물의 안 사고시는 인 , 물 인 피해가 

막 하다고 할수 있겠다. 사 에서의 험물이란 “발화성이나 인화성이 있어서 해가 발

생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고 넓은 의미에서의 험물에는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고압가스안 리법 등의 규제를 받는 발화성 는 인화성 물품까지 포

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일반 으로 험물이란 화재 는 폭발을 일으킬 험성

이 있거나, 인간의 건강과 안 을 할 우려가 있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

방법에서는 법령을 체계 으로 수립하여 험물안 리법에 따라 리하고 한 험물 

안 리자를 두어 험물을 취 함에 있어 문성의 자격을 가진자를 선임하여 험물의 

취  작업에 참여하고 험물의 장 는 취 에 한 기술 기 과 방규정에 합하도

록 해당 작업자에 하여 지시  감독하는 업무,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 조

치  소방 서 등에 한 연락업무등을 담당하고 있다.1) 그러나 군부 의 경우 특수 화

공약품  인화성 험물등을 사용하고 취 함은 물론 총포  화약 고압가스등의 폭발의 

험물에 의해 민간 험물시설 보다 더 많은 사고의 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그 

어떤 시설보다도 체계 으로 안 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부 라는 특수성과 폐

쇄성으로 인해 민간의 법령체계로 리할수 없는 법의 사각지 에 놓이게 되는 문제 이 

두 되고 있는 것다.  

   첫째 군부 라는 특수조직의 운 상 이러한 특수한 험물 리를 함에 있어 민간처럼 

문 인 자격자를 선임하여 험물안 리법에 따라 운 하는 것이 아니라 간부나 부사

으로 책임자를 임명, 문 인 자격자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명령으로 간부를 

임명하고 여러 가지 책임업무  하나로 험물 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문 이고 체계

인 책임 리가 어렵다. 

   둘째 문자격자의 험물안 리가 아닌 문제 도 심각한데 군의 특성상 순환보직으

로 인해 일정기간 복무 후 다른 보직을 맡게 되는 경우가 반복 으로 발생되는 것 한 

문제라 하겠다. 이는 험물 리를 하고 있는 구성원인 사병 한 일정한 복무 기간 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야하는 상이 주기 으로 발생됨에 따라 책임감있는 험물을 

리가 어렵다.

   세째 시설물을 운   안 리함에 있어 기계, 기, 고압가스, 험물류등 사고 시 

막 한 손실이 발생함은 어느 시설도 경 함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기계, 기 고압가

스등은 체계 인 운 이 되고 있는 반면 험물류등은 취   안 리가 체계 으로 운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규정에 의하면 가스취   안 리에서 고압가스를 장 

 사용함에 있어 허가  신고를 가스안 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험물시설

등에 해서는 소방법의 험물안 리법 2장 제7조의 군용 험물시설의 설치  변경에 

한 특례조치조항에 따라 군 험물 설치시 의  완공후에도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허

가로 갈음하에 따라 법의 사각지 에 놓여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에서 제시

한 문제 의 책마련이 시 하나 군부 의 특성상 획기 인 변화를 기 하기 어렵다. 따

라서 험물 안 리를 함에 있어 험물 안 리의 요성을 인식하여 군부 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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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체

계

험물안 리법

험물안 리법 시행령 

험물안 리법 시행규칙

 험물안 리에 한 세부기 (고시)

안 리 계자들의 교육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시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부  험물안 리 실무자를 상으로 군부  험물 운

실태와 군부  험물안 사고 사례를 분석하 으며, 험물 련 근무지의 험물안

리 실태, 험물안 리 계획, 험물안 리 교육내용, 험물 안 리자의 안 교육

에 한 의식등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부득이하게, 군 험물에 계되는 자료는 

국가보안상 자세한 언 은 자제하 다.

2. 험물안 리법

   험물 안 리법은 험물의 사용에 있어서 재해발생 방지와 재해발생시 신속한 조

치로 피해확 를 차단하고 원상회복을 한 행정기 의 행정이라 할 수 있다. “ 험물의 

사용”은 소비뿐 만 아니라 생산· 장·운반  취 을 포함하여, “ 험물로 인한 재해”의 

범 도 화재·폭발 이외에 험물 출로 인한 환경오염 등까지 확  해석되는 경향이 있

고, 험물 행정의 범 도 화재·폭발사고 방지를 한 통 인 지도·단속 외에 험물 

출을 방지하는 분야까지 넓 가고 있다. 

                            표1. 험물의 법령 체계       

2.1 험물 분류 비교 

   험물안 리법에 따른 험물과 군부  험물류는 다음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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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험물안 리법에 따른 험물류 와 군부  험물류 비교

 험물안 리법에 따른 험물류2)

유 별 성  질 종   류

제1류 산화성 고체

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

물, 롬산염류, 질산염

류, 요오드산염루, 과망

간산염루, 크롬산 염

류등 

제2류 가연성 고체
황화린, 린, 유황,철

분, 속분, 마그네슘등

제3류 

자연발화성물

질  

수성 물질

칼륨, 나트륨, 알키아루

미늄, 알칼리튬, 황린, 

알칼리 속  알카리 

토 속, 유기 속화합

물, 속의 수고화물

제4류 인화성 고체

특수화물,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류등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질산에

스테르류, 니트로화합

물, 아조화합물, 히드라

진우도체, 히드로실아

민 등

제6류 산화성 액체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등

군부  험물류

구  분 특   성 종   류

발화성
물과의 에 의해 발화하는것. 는 공

기 에서의 발화 이 40℃미만인 것.

칼륨, 나트륨, 나트륨

아미드,등.

인화성가연성 가스 는 인화  30℃미만인 것

수소, 아세톤, 이소부

틸 , 에탄올, 에틸에

테르, 휘발유 

가연성 

인화  30℃이상, 100℃미만인 것. 단, 인

화 이 100℃이상이더라도 발화 이 낮

은 것

아크릴산, 에탄올, 등

유, 산 등

폭발성

량 5kg 낙추를 사용해 낙고 1m 미만에

서 분해 폭발, 가열에 의해 분해 폭발하

는 것

과염소산암모늄, 과산

화벤조일,질산구아니

딘 등

산화성
가열, 압축 는 강산 알카리 등의 첨가

에 의해 강한 산화성을 나타내는 것

아질산나트륨, 과염소

산, 질산 과산화바륨 

등

수성
흡습 는 물과의 에 의해 발열 는 

발화, 유해가스를 발생하는것.

 수소화리튬, 탄화칼

슘,발열황산, 분말마그

네슘등 

강산성  무기 는 유기의 강산류
염산,크로로황산,불화

수소산, 의산 등

부식성
인체에 첩 했을 때 피부, 막을 강하게 

자극,손상하는 것.

암모니아수, 과망간산

칼륨 등

유독성

흡수독성을 주제로 한 것으로 허용농도 

50ppm 미만 는 50mg/  미만인 것 

는 경구치사량 30mg 미만인것.

아비산나트룸, 산화베

릴륨, 키니네산화실 , 

시안화나트륨   등

유해성

흡수독성을 주제로 한 것으로 허용농도 

50ppm 미만 는 50mg/  이상 200mg/ 

미만인 것 는 경구 치사량 30mg 이상 

300mg 미만인 것 

크롬산납, 산화납, 취

화카드뮴, 트라클로루

에틸 , 톨루엔, 펜타

클로루페놀 등

방사성

원자핵괴변에 의해 이 방사선을 방출하

는 핵종을 함유한 것 단, 그 비방사능이 

천연칼룸의 비방사능이하인 것을 제외

산화토륨, 질산 우라

닐, 불화 우라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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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부  험물 운 실태

3.1 군부  험물 운 실태

   군부 의 험물의 운 은 규정 는 사고 방지침서에 따라 운 되고 있다. 이처럼 

험물 분류 비교표에서도 나타듯이 민간의 험물은 제1류 ~제6류로 6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군부 의 험물류는 13가지 분류하고 있다. 험물류의 성질  특징이 같은 것

도 있으나 군 험물 분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군부  험물의 경우 험

요소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설운 측면의 규정을 볼 때  기계나 기등을 리

하는 것보다 군부  험물류등에 한 안 리에 한 의식이 낮다고 하겠다.  설문조

사결과 소방 련 자격증 보유조사에서 2%에 지나지 않았고 험물안 리 경력조사에서

도 72%가 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한 것이 그에 한 일례라 하겠다. 유류취  안 리

를 규정을 보면 각  부  지휘 을 유류 담당 으로서 정부로 임명하고 유류를 취  시

에는 취 요원에 한 충분한 교욱 후 담당 의 감독 하에 취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유류등의 험물안 리선임자에 한 자격이 문 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인력을 정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  지휘 을 담당 으로 임명하고 있다. 이는 험물안 리 

보다는 지휘 으로서의 소양을 갖춘 자로 하여  문자격이 없을 경우 소정의 양성교욱

을 통하여 단기간의 교육이수자로 험물 안 리자로 선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마 도 지속 으로 안 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직순환제도에 따라 보직이 

변경되고 한 취 요원 한 일정기간의 복무기간 동안 복무 후 인수인계가 주기 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군부 의 특성상 이러한 구조를 획기 으로 바꿀 수 있는 

안은 없다. 그 다면 필요시 구라도 험물의 안 리의 보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안

리의 요성을 인식하고 문 이고 체계 인 교육 로그램을 개발  교육의 활성화 

책마련이 시 하다 하겠다. 물론 육군규정을 살펴보면 어떤 면에서는 지휘체계  책임

소지가 확실하고 사고 시 책임자는 물론이고 지휘자까지도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문

책을 받게 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책임임무수행 능력면에서는 더 낫다고 할수도 있다. 그

러나 문 인 지식과 자격을 소유하고 지속 으로 험물안 리를 하는 민간 험물 

리자에 비해 단기 인 순환보직을 받아 양성교육의 단기 인 교육만으로 험물 안

리를 하기에는 안 리문제의 사안이 하다 하겠다. 특히 서론에서도 언 한 바 있는 

문제   같은 험물이라도 가스 취  안 리를 함에 있어 특정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부 는 고압가스 안 리시 일정사용량이상 시설의 경우 사용개시 7일 까지 시장, 군수 

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지자체 신고 차는 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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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부  
④ 장허가필

지 자 체 

①기술

 검토의뢰

⑤ 간검사 

 신청

⑦완성검사 

 신청

    

  ②기술검토

    필증

   ⑥ 간검사    

     필증

    ⑧완성검사   

      필증

③ 장소    

  허가신고

⑨안 리

자 선임신고

가스안 공사

                                    표3. 지자체 신고 차

                                    

    의 표와 같이 고압가스를 취 하는 해당부 는 장 허가  사용신고를 가스안

공사에 기술검토의뢰를 통해 기술검토 필증을 교부받은 후 지자체에 장소 허가신고를 

하고 장허가 필증을 교부받고 다시 가스안 공사에 간검사와 완성검사를 신청하여 

간검사  완성검사에 한 필증을 교부받은후 지자체에 안 리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류 험물류에 한 소방법의 험물안 리법에 제7조 (군용 험물시설

의 설치  변경에 한 특례)에 따라 군부 의 특수성에 의한 지자제에 의 후 통보만

으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탱크성능검사 와 완공검사를 자체 으로 실

시3)하고 험물 안 리자도 자체 으로 선임하므로 법의 사각지 에 있음을 알 수 있

다. 고압가스의 경우 가스안 공사의 문 이고 기술검사를 통해 운 함은 물론 가스배

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하는 조항에 따라 보험가입까지 이 삼  안 장치를 함에도 불구하

고 험물류는 허가없이 통보만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험물안 리자 한 자체 으로 

선임하고 있으므로 안 리를 기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문제 을 보완할수 있도록 

험물안 리의 요성을 인식하고 군 계자의 인식을 환하여 험물안 리계획을 수

립하고 문 인 험물 리자를 양성하기 하여 안 리 계자에게 정기 교육을 실시

하고 험물안 리의 요성을 인식하여 군부 험물 안 리 계자들의 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되어야 겠다.

  

4. 군부  험물 안 사고 황과 사례분석

4.1 군부  험물 안 사고 황

   군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군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는 연간 10여 건으로 나타나고 있

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인별로는 열기구의 취  부주의(45.1%), 

기 (22.7%), 난로사용 부주의(16.5%), 기타(10.1%)순으로 집계되었다. 조사결과를 분

석해보면 험물 안 사고의 원인으로는 난로  난방기구 사용간 감독 미실시, 극 인 

검  방활동 미흡, 화재사고 요인인 발화원 제거 미흡, 심부족  부주의, 규정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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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화재발생시 당황하여 동진화 미흡, 소화설비등의 사용요령 등 사  교육 미흡, 소

화설비등 방화도구에 한 사 검  보완 미실시등을 들수 있다. 따라서 험물 안

리의 개선방안으로는 험물 안 리 인식의 환을 해 험물 안 교육의 요성을 

인식하고, 험물 계인들의 인식을 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겠다. 한 험물 안

리 실천 방안으로 험물 안 리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방과 안 지도 활성화, 시설 

 설치물의 안 리 철 , 사고방지를 한 주의 의무 방안을 강구 되어야 하며, 험물 

안 사고의 응 방안으로 신속한 사후처리  험물 장소의 응 체제의 정비 방안이 마

련되어야 겠다. 

4.2 군부  험물 주요 안 사고사례

  다음은 군수사단의 조를 받아 최근 5년간 발생한 군부  험물 련 사고에 해 간

략히 조사한 내용이다.

(1) 사례 1 (2003년 12월)

  00군단 00부  간부가 열기(유류 기난로)를 사용하다가 원을 차단하지 않고 외출, 

과 류와 유류통 고장으로 인해 흘린 상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 사무실 집기 등  재물

피해가 발생함.

(2) 사례 2 (2005년 01월)

  00사단 투지휘훈련장 건물내 등유난로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 건물 1동과 사무기기

등이 소되어 1,000여 만원의 재물피해가 발생함.

(3) 사례 3 (2005년 01월)

  00사단 상병이 당직부  근무  당직사령 지시로 무선정비실 앞에 있던 휘발유 2통  1

통을 등유로 착각하고 난로에 주입하던  화재 발생, 건물 1동  총기 00정, 수류탄 00

발 등 품목이 소실됨.

(4) 사례 4 (2005년 01월)

  00사단 00부  지휘통제실에서 휘발유를 난로에 주입하여 화재가 발생, 상황근무자의 

조치미흡으로 건물, 소총, 수류탄 등 00억 여원의 재물피해가 발생함.

(5) 사례 5 (2006년 02월)

  00부  일병이 장비과 사무실에 있는 등유난로에 연료통을 90° 눕  결합하다 부주의로 

등유가 난로 주변  바닥에 흘린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화하다가 과열로 화재가 발

생, 조립식 넬 소실됨.

(6) 사례 6 (2006년 12월)

  00사단 00  병장 등 2명이 담배  라이터를 소지하고 훈련복귀차량(5톤 트럭) 재

함에 재되어있는 유류를 1/4톤 비연료통에 옮기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재함에 있던 

부탄가스가 폭발.

(7) 사례 7 (2006년 12월)

  00단 내 리모델링 공사 인 생활 에서 바닥시멘트 양생을 해 가동하던 등유난로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 출동한 원주소방서 소방차등에 의하여 약 5분만에 진화됨.

(8) 사례 8 (2006년 12월)

  00사령부 내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날로 과열로 화재가 발생, 동지화 미흡으로 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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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와 창문 등 150만원 상당을 소실시키고 민간 소방차 7 에 의해 진화.

 4.3 군부  험물안 리 교육수요자에 한 설문조사

  군부  험물 안 리교육수요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의 내용은 

험안 리자의 연령  근무경력, 험물 련 안 사고유형측면, 원인별 안 사고유형

측면, 험물 안 사고 발생장소측면, 안 사고 발생 처 측면, 험물 련 근무지의 험

물 안 리 실태에 한측면, 험물안 리 계획측면, 험물안 리 계획측면, 안

리자의 안 교육에 한 의식측면등을 으로 설문조사를 하 다.

(1) 안 리교육 수요자의 연령 황

   안 리교육 수요자의 연령 황 설문조사에서 52%가 30세미만, 30%가 30~40세, 

14%가 40~50세, 4%가 50~60세, 라고 각각 조사되었다.  의 설문조사 결과 에서도 보듯

이 험물을 리 취 하는 리자들의 50%가 넘는 부분이 30세 미만으로 조사된 결과

에 따라 험물 리자들의 문성  기술성의 따른 경험부족의 문제 이 나타나고 있

다.  

그림1. 연령 황

(2) 험물 련 근무경력

   험물 련 근무경력에 한 설문조사에서 72%가 5년 미만, 4%가 5~10년, 2%가 

10~15년, 6%가 15~20년, 16%가 20년이상, 라고 각각 조사되었다. 험물 련 근무경력이 

5년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무려 72%나 되었다. 이는 소방 련 자격증의 보유자의 설

문조사에서 2%만이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험물안 리 업무를 담당자들의 문성  

기술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단 으로 들어내는 결과라고 하겠다.

그림 2. 근무경력

2009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3) 원인별 안 사고 유형측면

  원인별 안 사고 유형에 한 설문조사에서 14%가 감독부주의. 5%가 오조작. 25%가 

작업부주의. 7%가 조치소홀. 7%가 부식노후. 42%가 기타. 라고 각각 조사되었다. 조사결

과 감독부주의와 작업부주의가 39%, 경험없음이 42%로 라고 조사 되었다. 이는 앞에 문

항에서의 5년미만의 짧은 근무경력에서 보둣이 이러한 조사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만일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단으로 문 인 처능력이 있어야 함에도 

실무에 한 경험부족의 문제 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원인별 안 사고 유형

(4) 험물 안 사고 발생장소측면

  험물 안 사고 발생장소에 한 설문조사에서 4%가 제조소. 19%가 주유 일반취 소. 

7%가 옥내외 이동탱크. 7%가 운반과정. 63%가 기타. 라고 각각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기

타의 장소발생이 63%로 험물의 안 사고의 발생장소의 사례가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도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군부  험물 리를 함에 있어 체계 인 운

안을 마련하여야 겠다.

그림 4. 안 사고 발생장소

(5) 안 사고 발생 처 측면

   안 사고 발생 처에 한 설문조사에서 15%가 부 내 소방 에 연락. 14%가 불이야

라고 외친다. 7%가 안 한 장소로 피한다. 1%가 당황해서 아무조치도 못한다. 65%가 

소화기로 기진압. 1%가 무조건 물을 찾는다. 라고 각각 조사되었다. 안 한 병  사고 

방지침서에 따라 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5%가 소화기로 기진압을 하겠다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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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그러나 유류의 화재시 격한 확 가 우려됨으로 소화기로 기진압에 실패할 경

우 크나큰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므로 험물은 불이나기 때문에 험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로 기진화한다라는 기 인 지식보다는  험물에 한 성상  문

지식  기술력등을 안 교육을 통해 인지하도록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림 5. 안 사고 발생 처 방법

(6) 험물안 리 계획수립 측면

   험물안 리계획수립에 한 설문조사에서 25%가 상. 38%가 상 . 24%가 하. 

13%가 하. 라고 각각 조사되었다. 설문조사에서 근무지의 험물안 리 계획수립이 잘

되었다고 정 으로 답한 응답자는 25%에 불과했다. 75%의 과반수가 넘는 경우가 험

물안 리 계획수립의 미흡함하다고 나타내고 있다. 험물안 리 방의 시작과도 같

은 계획수립이 되어있지 않는 문제 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거의 부분의 군부  시설

이 험물을 취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험성에 비해 책이 미흡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6. 안 리 계획 수립

(7)안 리자의 험물 성상교육의 효과측면

   1일 방화 리자 교육에서 실시한 험물 성상교육(2시간)의 효과에 한 교육수요자들

에 한  설문조사에서 41%가 상. 36%가 상 . 20%가 하. 3%가 하. 라고 각각 조사되

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2시간의 짧은 교육시간이었음에도 41% 달하는 응답

자들이 효과가 있었다는 정 인 응답을 하 다. 따라서 험물을 리하는 교육수요자

들의 험물에 한 안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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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안 리 교육효과

5. 결론
  

   군부  험물 운  실태에 한 험물 안 리 교육 수요자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험물 련 근무지의 험물 안 리 실태에 한측면, 험물안 리 계획측면, 

험물안 리 계획측면, 안 리자의 안 교육에 한 의식측면등으로 설문조사를 하

다. 이 설문조사를 결과를 통해 험물 련 자격증 보유 황이 조하고 험물 련근

무경력이 군부 의 특성상 단기간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부분 이었다. 이는 험물 

안 리를 함에 있어 문성과 경험이 결여 되어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 군부 의 

폐쇄 이고 특수성에 따라 험물안 리법의 군용 험물시설의 설치  변경에 한 특

례 조항에 따라 법의 사각지 가 발생함에 따라 군부 의 험물에 한 안 사고 험도

는 가증되어 있는데도 자체 인 규정에 따라 운 되어지고 있다. 한 지속 인 문 인 

험물 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험성이 더욱 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체계 인 

안 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 리 교육의 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기 인 교육을 실시하

고 군 계자들의 심도 고취  험물 작업장의 효과 인 안 리를 한 정기 인 

험물 안 리 교육을 실시하고 험물 안 리 계인 외의 일반인에게도 안 사고의 

험요소에 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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